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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그룹 인수 좌절 “위기”
공정위, 현대 계열편입 판정 유보 … 국민주 증자문제 해결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의 KCC 계열편입 여부에 대

한 공식 판단을 유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25일 금강고려화학(KCC)그룹과 정상  명예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

해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계획이 실현되면 조만간 지분을 다시 판정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 당국의 

사모펀드 지분 의결권 제한 판정과 무관하게 공정위는 당분간 계열편입 여부를 판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

혔다.

KCC그룹과 정상  명예회장은 2003년 8월 이후 현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꾸준히 

사들인 뒤 11월14일 총 44.3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1월22일 KCC 지분 중 계열사들이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7.81%는 5% 이상 지분을 가진 

뒤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의결권이 제한되며 신한BNP투신이 운용하

는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지분 12.82% 역시 지분의 소유권은 투신사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사안을 분석한 결과 현대엘리베어터가 1대 주주를 “김문희 씨 외 6인(28.3%)”

에서 “KCC 외 10인(31.57%)”으로 바꾸는 내용을 공시하기는 했지만 현정은 현대 그룹 회장이 내건 국민주 증

자의 실현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시점에서 “KCC 외 10인”의 지분 31.57%에는 현대백화점, 한국프랜지 등 엄연히 KCC 계열이 아닌 기

업의 지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KCC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국민주 증자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KCC 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질 지배력 요건 역시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민주 증자 문제로 인해 KCC와 현대그룹이 법정에서 맞붙게 된 이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최종적으로 지분 관계가 확정되면 KCC-현대 간의 계열편입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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